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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연 근 수당 실제 연 근 수당 지 식

변경 시 변경여 변경

1.

포 제에 해 매월 생 상 는 연 근 에 하여 고정

연 수당 월 시간에 한 고정연 근 에 하여 고정연 근( : 40

수당 지 지 하다가 개 별 실제 생하는 연 근 수당 지)

식 변경 시 것 변경 사항 지 여 변경절차

에 하여 살펴보도 하겠습니다.

률2.

근 법1) 조 연장56 ( 야간 일 근· )

사용자는 연장근 조 조 조 단 에 라 연장( 53 · 59 69

시간 근 야간근 후 시부 시 지 사이 근) ( 10 6 )

또는 일근 에 하여는 통상임 분 이상 가산하여100 50

지 하여야 한다.

2) 근 법 조 규 작 변경 차94 ( , )

① 사용자는 취업규 작 또는 변경에 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

업장에 근 자 과 조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

조합, 근 자 과 조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 자

과 견 들어야 한다. 다만 취업규 근 자에게 불리하게,

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 를 아야 한다.

사용자는 조에 라 취업규 신고할 에는 항 견93 1②

면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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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 근 개 정책과3. ; -369, 2011.03.18

질 내용1)

재 월 시간의 고 시간외근로수당 지 하는 식 취하고 있60

나 향후 실 근 한 연장근로시간에 하여 지 하는 식 로,

변경하고자 할 경우 있어 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여부 변경

차에 하여 귀 부의 견해는 어떠한지.

회시내용2)

취업규칙의 작 변경의 권한 원칙 로 사용자에게 있 므로 사·

용자는 그 의사에 라 취업규칙 작 변경할 수 있 나 취업규칙의· ,

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득의 권리나 이익 탈하여 불이익

한 근로조건 부과하는 내용일 는 해당 사업 는 사업장에 근로자

의 과 수로 조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,

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 수의 동의를 아야 하며 불,

이익 변경에 해당 는지는 사회통 상 합리 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,

의 취지 경 해당 사업체의 업 질 취업규칙 각 규 의 체, ,

인 사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.

귀 질의의 내용만 로는 일부 사실 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

드리 어 우나, 월 시간의 연장근로시간 고 로 지 하는60

식 실 연장근로한 시간에 라 근로수당 지 하는 식 로

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 법상 연장근로 한시간 규 하

지 않고 실 연장근로시간 이면 연장근로시간 법 규 에 맞,

게 지 하 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 로 보 어 울 것 로 사료
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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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연 근 수당 실제 근무한 연 근 시간에 비 한4.

식 지 변경 한 취업규 변경절차

전제조건1)

고용 동 행정해 근 개 정책과 에 거( -369, 2011.3.18)

변경 보 어 다 라는 전제하에 취업규 변경절차는 다.

과 같습니다.

변경 아닌 경우 견청취 식에 하여2) ,

견청취는 노사 간 견 하는 것이며 그 태가①

드시 합 에 지 도달해야하는 것 아닙니다‘ ’ .

사용자는 고 연장근 당 지 식에 실 연장근 시간에②

한 지 식 변경하는 내용과 이 취지 등 충분히 명하고,

근 자들 체에게 검토할 시간 부여한 다 견 명할 회를

보장하여야 하며 만약 사내 라인 산망 견 청취할 경우에,

는 근 자 과 이상 견 들었 객 입증할 있어

야 합니다.1)

한편 사용자는 근 자 체 견 청취하는 것 충분하고,③

그 견에 드시 구속 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.

견청취 절차 시 변경 취업규 효3)

1) 행정해 근 사내전산망 통하여 취업규 내 게시하고 견 들 경우( 68207-1213, 2003.9.25),

에도 근 과 수 상 견 청취하 다는 것 증할 수 는 또는 하여 취업규

신고 시 첨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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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는 취업규 작 또는 변경에 하여 근 자 집단 견①

청취하지 않 면 만원 이하 벌 에 처합니다 근 법500 . (

조114 1 )

그러나 취업규 작 또는 변경 권한 원 사용자에②

게 있 므 사용자는 그 사에 라 취업규 작 변경할 있,

므 견청취 차를 거 지 않고 취업규 작 또는 변경하

다고 하 라도 근 조건 근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

한 해당 취업규 효 이 효가 는 것 아닙니다.2)

결어5.

근 경 환경 악화 고 주문 업량 에 라 연 근

가 어들어 존에 포 제에 거 지 하 고정연 근 수당

지 할 미가 없어지게 어 에 고정연 근 수당 지 식 실,

제 생한 연 근 시간에 비 하여 지 하는 식 변경 시 행정

해 에 거 취업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 므 조가

없는 경우 과 수 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 과 수 상,

견청취가 필 한 회사 경 상황 변경취지에 해 충 한

통해 지 변경하도 하여야 할 것 니다 끝. .

2016. 2. 22

법인

2) 원 고 누 판결 판결 지 취업규 변경에 한 한 원 적 사1994.12.23, 94 3001 ; ( ) ,

에게 므 사 는 그 사에 라 취업규 변경할 수 다 할 것 고 단체협약에 취업규,

변경에 하여 동조합 동 를 얻거나 동조합과 협 를 거 거나 그 견 듣도 규정하,

고 다 하 라도 원 적 취업규 상 근 조건 종전보다 근 에게 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

닌 한 그러한 동 나 협 또는 견청취절차를 거 지 아니하고 취업규 변경하 다고 하여 그 취,

업규 효 정 다고 할 수 없다.


